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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개선을 위한 충북지역 현황조사와 저감 방안 

Current States Investigation and Reduction Method Proposal for 
the Light Pollution Improvement of Chungbu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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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ights from cities have been a grateful outcome of industrialization and a barometer of how developed the 

city is. However, indiscriminate exposure to artificial lights caused displeasure to people, ecological crisis to the nature, 

and overuse of energy. for example, excessive light is cause serious diseases such as sleep disorders, cancer in human, 

declining populations caused by reducing the ability to reproduce for animals and Plant yield is reduced. Therefore, each 

local governments have came up with ordinanc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Accordingly, we've analyzed current Chungcheongbuk-do’s current states investigation and reduction method proposed for 

the light poll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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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 도시의 찬란한 빛은 얼마나 산업이 발 하 는가를 

단할 수 있는 문명의 산물이었으나 도시를 밤낮없이 밝

주는 빛에 의한 피해가 나타남에 따라 ‘빛 공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었다[1]. 이에 따라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이 증

하 고, 서울, 부산, 해운 , 구, 인천, 주, , 울산, 세

종, 경기, 남 총 11개의 지역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피해를 이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빛 공해 조례 제정을 추진 

이며, 충청북도 지역 한 조례 제정을 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조례가 제정된 이후 황조사를 수행하여 수 사항을 조사

한 결과 여 히 피해 민원 수 사례가 꾸 한 편이고 서울

시의 경우 작년 민원 수 1,571건  90%의 민원이 침입

에 의한 수면장애 으며, 300개 지역의 표 치 측정결과 

40%가 빛 반사 허용기 을 과하는 등 빛 공해 조례에 따

른 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2]. 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빛 공해에 한 실태조사 결과 

인천 역시는 장식조명이 76.5%, 고 조명이 60.1%가 련 

기 을 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 12개의 지역의 

에 한 휘도기  자정이  24%, 자정 이후 43.3%가 

련 기 을 과하고 있다[3, 4].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

년 6월 2일 악취, 소음, 빛 공해 3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한 종합 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고  

등의 설치 황을 살펴보고 민원 수 황과 그에 따른 개선 

사례를 조사하 다. 한, 빛 공해 감 방안을 제시하고 충

청북도 빛 공해 조례 제정을 한 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빛 공해 개념과 국내외 동향 

2.1 빛 공해의 개념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의하면 빛 공해란 인

공조명의 부 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역 밖으로 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

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림 1은 빛 공해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1].

그림 1 빛 공해의 개념

Fig. 1 Concept of Light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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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한 피해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간 건강의 피해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수면시간에 과도한 조명을 받게 되

면 생체리듬이 변화하게 되는데 자정부터 오  5시인 수면

시간 동안 일정 이상의 빛에 노출 시 멜라토닌(생체리듬 호

르몬)의 분비가 억제되어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유방암, 

직장암, 립선암 등과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다. 불면증은 

수면장애라고도 하며 체  증가, 스트 스, 당뇨 등의 향

을 미칠 수 있다[5-8].  

(2) 인간 활동의 피해

운동장의 고출력 서치라이트, 자동차 조등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순간 으로 시력을 하하는 것은 불능 어라

고 말하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빛 공해  한 가지이다. 이

러한 어로 인해 의 순응장애, 색상 인식 하  비 

인식 능력의 감소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거북함

과 불쾌함을 유발한다. 한, 도시지역의 과도한 빛이 기 

 산란을 일으켜 밤하늘이 밝게 보여 천체 측의 어려움을 

미치게 하고, 항공기, 선박의 항로 표시나 해상 안 상의 악

향을 미친다[9]. 

(3) 생태계의 피해

빛 공해로 인하여 포유류, 양서류, 충류에게는 번식능력 

하로 인한 개체 수 감소의 상이 일어나고 조류에게는 

서식지 이탈 등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있다. 가로등 아래

에 있는 나팔꽃은 개화 시기가 한 달 정도 늦춰지며 코스모

스는 계 과 계없이 개화되는 사례가 있다. 한, 농작물을 

밤낮없이 조명을 비춘 실험 결과로써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

르지만, 최  90%까지 수확량이 어둘 수 있다[10, 11].

2.2 빛 공해 국내 동향

2013년 2월 2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

된 이후 11개의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에 한 내용은 조명환경 리구역을 토지용도별로 나

어 인공조명의 제한을 두고 있다. 한, 도로법, 보행안   

편의 증진에 한 법률,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률, 

옥외 고물 등 리법, 문화재 보존법 등에 빛 반사 허용 기

을 용하여 조도, 휘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연  등의 시민단체에서 빛 공해에 

한 허용 기 을 조사한 결과 조례 제정 이후 허용 기 을 여

히 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아직 벌 이나 

경고등의 제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민의식, 홍보

의 부족으로 인하여 모르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다.

2.3 빛 공해 국외 동향

미국, 일본, 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부터 빛 

공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에 지의 날 행

사를 하거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애리조나 

주를 시작으로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빛 공해 련 법률과 

조례가 시행 이며 캘리포니아 주는 구역의 용도, 성격에 

따라 조도와 조명 시간을 제한하고 조명 갓을 우는 등의 

감방안을 마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빛의 사용을 이는 방

안을 구체 으로 제안하고 있다. 호주는 지나친 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불법행 로 간주하고 리하고 있다. 국은 

어나 침입 을 발생시킬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

며 시정 조치 후 지켜지지 않으면 벌 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매년 10월 4일을 

‘빛 공해 인식의 날’로 정하여 빛 공해에 한 심각성을 홍

보하고 있다. 일본 한 1998년부터 ‘ 국 밤하늘 계속 찰’

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사람들에게 빛 공해에 한 생각

을 인지하게 하 으며 그해에는 ‘ 공해 책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자치단체들도 불필요한 서치라이트를 지하는 조

례를 제정하 다.

지 역 계
원종류

제어방식
MH* 나트륨 형 기타

A 6,735 73 2,205 4,243 214
멸기,

타이머

B 4,874 - 2,590 - 2,284 자동제어방식

C 1,381 - 337 646 398 자동제어방식

D 5,210 - - 5,210 -
자식, 

멸장치

E 7,178 - 2,825 4,032 272
타이머,

GPS제어방식

F 4998 - 1,034 3,934 30 GPS제어방식

G 12,179 796 8,985 2,398 - 멸기

H 3,533 - 2,242 1,291 - 멸기

I 7,996 - 6,834 576 586
GPS제어방식,

멸식

J 4,719 - 3,892 827 - 자동 멸기

K 9,306 - 4,023 4,283 - 자동 멸기

L 7,277 - 7,067 210 - -

M 14,261 - 13,747 514 -

GPS제어방식,

자식,

무선식

N 7,277 - 7,067 210 - -

표   1  충북지역 조명기구 황

Table 1 Lighting Fixture Present Situation of Chungbuk Area

MH
*
: Metal Halide Lamp

 

표 1, 2, 3, 4는 충북지역의 조명기구· 고  황, 민원 

사례,  빛 공해 응 황을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각 

시청, 군청, 구청에서 조사한 것으로써 표 1에서는 L, M 지

역, N 지역, I 지역 순으로 조명기구 설치 수가 많았다. 

원의 종류는 나트륨 형, 형, 형 등 외 순으로 설치 개

수가 많았으며 제어 방식은 시간에 따라 등기구를 멸하는 

방식의 멸기 자동 제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 충북지역의 고  설치 황은 설치 수를 악

하는 것에 한 뚜렷한 조례가 없다. 따라서 A 지역, D 지

역, E 지역 L, M 지역의 정확한 고  설치 황 악의 

어려움이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모든 지역에서 고 이 

보다 설치 개수가 많았으며. 그 유형으로써 벽부식이 자

립식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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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련 조례

제정 황

담당자 

지정 여부

련 산(2014)

시설보수

(백만원)

빛 공해

(백만원)

A 미 제정

각 읍면

가로등 

담당자

145 -

B, C 미 제정 환경 생과 398 -

D 미 제정 지역개발과 - -

E 미 제정 건설교통과 76 -

F 미 제정 지역개발과 - -

G 미 제정

각 읍면 

가로등 

담당자

87 -

H 미 제정 지정 105 -

I 미 제정 없음 335 0.5

J, K 미 제정 읍면, 건설과 - -

L 미 제정 건설교통과 332 -

M 미 제정 - - -

N 미 제정 도로과 - -

표  4 빛 공해 방지를 한 자치단체별 응 황

Table 4 Local Governments Maneuver for Light Pollution 

지 역
고  유형 설치 유형

고 기타 자립식 벽부식

A - - - - -

B, C 12 1,466 - 294 1,194

D - - - - -

E - - - - -

F 739 768 - 520 987

G - - - - -

H - 2,005 - 384 1,621

I 15 1,515 49 576 586

J, K 3 11 14 -

K 123 3,242 - - -

M 1,922 5,704 - - -

N 1 8,410 164 - -

표   2  충북지역 고  황

Table 2 Billboard Present Situation of Chungbuk Area 

지 역
민원 수 종류 -

수면장애 농작물피해 기타 민원해소 유형

A 1 69 - -

B, C - 35 -
소등

차 막설치

D - 410 -
격등

뒷가리개설치

E - - -

Full cut off 

가로등 설치

CDM* 50W 

램 설치

F - 57 -

Full cut off 

빛 설 용

타이머 용

G - - - -

H 13 - 0 소등, 방향조정

I - 51 1

소등, 방향 환

가림막 설치

등기구교체

J, K 8 76 -
소등  

차 막 설치

L - - - -

M 29 10 - 타이머 

N 307 384 -

소등, 가림막설치

방향조정

스 치 치조정

표   3  충북지역 빛 공해 민원 수 황  해소유형

Table 3 Civil Complaint and Solution of Chungbuk Area 

CDM
*
 : Ceramic Discharge Metal Halide Lamp

표 3은 충북지역의 빛 공해에 한 시민들의 민원 수 

유형이다. 일조량이 많아 농작물을 키우기 합한 충북 지역

의 농작물 피해에 한 민원 수 황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그에 따른 민원 해소 유형은 소등, 가림막 설치, 타

이머 용 등이 있다.

자치단체별 빛 공해 조례 제정 여부와 련 산을 살펴

보고 빛 공해 담당자 지정 여부를 표 4로 나타내었다. 충북

지역은 빛 공해에 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 

지정 여부가 일 되어 있지 않아 빛 공해 민원 수의 원활

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빛 공해 응 황과 감 방안

3.1 빛 공해 응 황

 

그림 2 빛 공해 사례(A 지역 침입 에 의한 수면장애)

Fig. 2 Example of Light Pollution 

그림 2는 A 지역의 빛 공해 민원 수를 받아 빛 공해 

유형을 시찰한 것으로써 그 유형은 빛 공해에 의한 수면 장

애 다. 그림에서 보듯이 무 밝은 조명으로 인하여 침입

으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빛 공해에 

한 산이 집행되지 않아 등기구를 교체 못 하고 있다. 재 

충청북도 지역은 빛 공해 조례 제정이 없으므로 표 4에서 

보듯이 담당자 지정 여부와 빛 공해에 한 련 산이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빛 공해 민원 수에 한 응 방안으

로써 자동 멸기를 용하거나 소등, 차 막을 설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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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지역 Full-cut off 가로등  (b) D지역 LED 가로등

(c) D지역 도시형 가로등

그림 4 D지역의 빛 공해 리 황

Fig. 4  Managements of D Area for Light Pollution 

의 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빛 공해에 한 근본 인 원인

인 조도와 휘도를 히 조 하여 빛 공해에 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민원 해소 유형

으로 처하고 있다.

3.2 빛 공해 개선 사례

충북 지역의 빛 공해 민원 수에 한 자치단체별 개선 

사례와 등기구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으

로 A 지역, D 지역, E 지역의 개선 사례와 등기구 변화 추

세 그리고 제어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3 등기구 변화 추세

Fig. 3 Changing Trend of Lighting Fixture 

의 그림 3은 A 지역의 등기구의 변화 추세를 표 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등기구 에 농작물로 인한 민원 수

의 응으로써 등기구를 교체하 다. 이처럼 빛 공해의 응 

방안으로써 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림 4는 D 지역의 도로 빛 공해 개선 사례이다. D 지역

은 농 형 가로등  주택형 보안등의 빛 공해 방지를 하

여 빛 설방지 Full cut off 가로등 기구를 설치하 고 세

라믹 CDM(Ceramic Discharge Metal Halide) 50W 램 를 

용하여 빛 세기를 약하게 조정하 다. 한 자식 멸 

장치를 설치하여 녁 시간 해가 진후부터 11～12시에 멸 

등을 OFF 하여 석물의 성장 방해  주택가 민간인의 수

면장애를 방지하 다. 한, 그림 4의 도시형 가로등은 운

자의 안  운   보행자의 안 성을 하여 원이 직  

시야에 들어와 이 부신 불편을 막기 하여 특정 부분만 

비추고, 기존에 사용하던 조명기구보다 기 요 이 40% 

약할 수 있는 cut-off 형 등기구를 용하 고 세라믹 CDM 

150W를 용하여 안정 인 조도 확보를 유지하 다. 한, 

4차선 도로에 semi cut off 등기구를 용하 다. 도시형 가

로등은 분 반 제어를 함으로써 안 유지  안 통행 확보

를 하 다. E 지역은 조도 개선 사업을 운용함으로써 에

지 약 효과와 보수비용을 감하 다.

그에 한 운용 황은 2013년 나트륨(250W)을 세라믹 

CDM(150W)으로 교체함으로써 기존 램 보다 장수명이며 

기존의 조도와 같지만 에 지 약 효과가 우수하고 보수비

용이 감된다. D 지역은 기존의 등기구를 CDM 1,610개로 

교체하 다. 한, 2015년 에 지 약형 CDM 등기구를 교

체하 다. 메탈 램 (200W, 150W)을 CDM(70W)으로 A 면, 

B 면, C 면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2014년 기  기 감액

을 7600만 원으로 보고 있으며 교체 이후 빛 공해 민원사례

가 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등기구의 변화 추세와 더불어 제어 방식도 변화하

고 있다. 수동 제어(스 치)와 식 제어 방식이 자동 제

어 방식( 로그램 제어)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장 으로써 

일  제어, 선별 제어,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에 지가 약

되며, 유지 보수의 편리성을 를 들 수 있다. 그에 한 자

치단체별 제어 방식으로써 D 지역, E 지역, F 지역은  

센서  타이머, GPS 분 반 제어를 용하여 개별 제어 

 일 제어를 통해 에 지 약  효율  운용을 하고 있

으며 청주시 흥덕구의 보안등 가로등 운 은 자식, GPS 

방식, 무선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빛 공해 방지 계획 수립은 각 시, 군은 수립 의무

가 제외되고 있어 빛 공해 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한 실

정이다. 한, 빛 공해 련 문 인력이 부족하다. 표 4에서 

보듯이 자치단체별 빛 공해 담당자 지정 여부가 일 되어 

있지 않고 비 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빛 공해 

련 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수립되어 있더라도 산

이 부족하여 한 빛 공해 응 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3.3 빛 공해 감 방안

의 본론에서 자치단체별 응 황과 문제 을 살펴보

았다. 그에 따른 빛 공해 감을 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제도  방안

(a) 빛 공해에 한 홍보  교육 로그램을 마련

재 빛 공해에 한 홍보는 ‘빛 공해 방지단’ Facebook

이나 ‘좋은 빛 정보 센터’ 사이트 운용, 빛 공해 UCC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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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빛 공해 생태계 친구들이 험해요.’ 책등으로 온/

오 라인으로 홍보하 지만 재로서는 활동이 많이 어든 

상태이다. 따라서 빛 공해 련 홍보  교육 로그램을 운

용하여 빛 공해 방지의 요성  필요성 인식을 제고하여

야 한다.

(b) 빛 공해 련 문 인력 배치

표 4에서 보듯이 재 자치단체별 담당자는 일 성이 되

어 있지 않으며 비 문가가 담당하거나 없는 경우가 부분

이다. 따라서 시설 계획단계에서 빛 공해 련 문직이 참

여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산 감을 할 수 있다.

(c) 빛 공해 감을 한 련 산(국비, 도비 등) 지원

재 충북지역에 빛 공해에 한 시설 유지비  보수비

가 거의 책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빛 공해에 한 요성

을 인식하여 각 자치단체 제정부담 경감효과  실효성 제

고 효과를 인식하여야 한다.

(2) 기술  방안

빛 공해의 근본 인 책은 한 등기구를 사용하여 조

도, 휘도를 비추어 국민의 건강하고 쾌 한 생활에 방해하거

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조명기구의 선

정으로써 필요한 구역에만 비출 수 있고, 쪽으로의 출

이 은, 불쾌한 부심을 주지 않는, 에 지 약 효과가 

높은 조명기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한 조명 기구를 선택

한 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써는 설치 장소에 따른 등기

구 높낮이의 조 , 설치 지역에 따른 조명기구 형태의 선정, 

조명환경 리구역에 한 조도  휘도 유지, 보행자 감

지 기능을 활용한 조도 변화 시스템 용, 조명기구의 트

킹 기능 용, CCTV 통합 제센터와의 연계 운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

4. 결  론 

충북지역 빛 공해 조례 제정을 하여 충북지역 내 빛 공

해 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로등 교체, 차 막 설치 

등의 빛 공해 민원을 처하는 해소 유형이 있으나 빛 공해 

인식의 부족과 산 미집행으로 인하여 근본 인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빛 공해 감을 한 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추후 빛 공해 조례 제정에 반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 충북지역 조례 제정을 한 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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